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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WEEE,RoHS지령에 대하여 VOL:17

작성일 2004.5.07

1)개요

유해물질사용규제 지침등에 대하여,Coil/Trans 제조회사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유럽의

WEEE,RoHS지령과 금지물질 레벨1,2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2)WEEE,RoHS지령에 대하여

채택 예정의 WEEE지령,RoHS지령에 의해,전기.전자기기 제조자는 유럽시장에 투입하는 제품의 폐기

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의무가 주어졌다.

구주이사회와 구주의회의 조정위원회는 폐전기전자기기의 법규제(WEEE:Waste elec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RoHS:Restriction of the use of hazardous

substances)두가지의 지령의 내용에 대하여 장기에 걸쳐 논의한 결과,2002년 10월 11일 합의에 도

달하였다.

2003년 2월13일부 구주관보(OJ L037)에 의해 본 지령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1)WEEE지령의 기본개념

WEEE지령의 기본 개념은 전기전자기기 제조자의 폐기물에 관련한 제조물 책임을 강화하는것이다.

●제조자는 전기전자기기를 회수하고 Recycle 할 의무가 주어진다.따라서 폐기할 제품의 회수와

처리를 자기 자금으로 하던지,또는 공동융자 Program등의 형태로 다른 기업과 재휴하던지,어느

것이던지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폐기하는 제품을 무료로 반각 할 수 있다.

●제조자는 신제품을 시장에 투입하기 전에 보증금 지불의 의무가 주어진다.이것은 이러한 제품

의 Recycle 비용자금을 확보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조일,또는 제조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게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자는 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위험조제(調劑)의 장소,구성부품과 재료의 상세에 대하여

제시할 준비가 필요하다.

●지령 발효전에 시장에 투입된 제품(구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자는 부담분담 System에 근거하여

Recycle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RoHS지령의 기본개념.

RoHS지령의 기본개념은 전기기기의 신제품에 납(Pb),카드뮴(Cd),6가 크롬(Cr6+)의 중금속과 취화

물난연제(臭化物難燃劑) PBB와 PBDE의 사용을 2006년 7월1일까지 원칙적으로 비함유로 하는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단 규제농도는 명확화 되어 있지 않다.

차재전기전자기기(車材廢電氣電子機器)는 ELV2000/53/EC에 의한다.

뒤에 기술하는 지령적용대상의 카테고리 8 및 9는 적용외로 되어 있는데 이는 2005년 2월 13일에

재 검토하는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하의 적용대상외가 정해져 있다.

●PBB와 PBDE의 대체는 방화안전기준을 저하시켜서는 않되기 때문에 대체로 사용이 불가능하면

삭감 요건에서 제외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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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등,방전형전구의 수은

●(1)고융점 땜납의 납.

(2)Server 및 Memory System용의 땜납(이 예외규정은 2010년까지)

(3)네트워크인프라 기기 및 원격통신분야에 있어서 특정의 기구에 사용되는 땜납.

●전자세라믹부품중의 납.

Ferrite Core는 적용대상 예에 해당한다.

이 지령은 교류 1,000Volt AC 및 직류 1,500Volt를 넘지 않는 정격전압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적용

되어 진다.

그리고 지령이 적용되어지는것은 특정의 제품이 아니고 이하의 10종류(카테고리)의 제품전반에

대해서이다.

거의 대부분의 전기제품이 이 지령의 대상이다.

1.대형가종용전기기기(냉장고,세탁기 전자레인지,에어콘등)

2.소형가정용전기기기(전기청소기,다리미.헤어드라이어,토스타,시계등)

3.IT 및 통신기기(PC,Printer,복사기,전화기등)

4.민생용기기(Radio,TV,Hi-Fi기기,악기등)

5.조명기기(형광등,나트륨스팀전구;저에너지 전구와 통상의 전구는 제외)

6.전기.전자공구(전기 드릴,선반,연마가,제초기등)

7.완구,레저용기기(비디오 게임기등)

8.의료용구(투석장치,방사선치료기기,심전도측정기,인공호흡기등:임프란트는 제외)

9.감시.제어장치(화재탐지기,써머 스타트,공장설치의 감시측정기기등)

10.자동판매기.

3)금지물질 Level 1,2

금지물질 Level 1은 현재 기 법규제에 의해 의도적인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로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금지물질 Level 1의 사용금지는 포장재,도료등에 대체로 국한되어 있다.

금지물질 Level 2는 금지물질Level 1이외의 조약. 법령에 의해,기한을 정하여 단계적으로 사용이 금

지되어 있는 물질로서 RoHS지령의 물질이 이에 해당된다.

각국의 법률규제명 및 Level1,2의 상세(예외규정을 포함)에 대해서는 자료가 방대하여 기술하기가

어려우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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